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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안이유
═════

  1980년 5.18 주민주화운동과 련하여 당시 피해를 당한 련자 

 유족들의 명 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, 아직도 행방불명

된 자 등 다수의 련자 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

미비로 보상  등의 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, 추가 

신청기간을 부여하여 련자  유족들이 명 회복  피해보상을 

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임. 

     

 주요골자
═════

 주민주화운동 련 보상  등의 지 신청 기간을 2004년 3월 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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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까지 연장함(안 제8조제2항  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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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 제        호

주민주화운동 련자보상등에 한법률 개정법률안

주민주화운동 련자보상등에 한법률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 “2000년 2월 29일”을 “2004년 3월 31일”로 하고, 동조 

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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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구조문 비표

          행 개      정      안

제8조(보상 등의 지 신청)  

  ① (생  략)  

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

등의 지 신청은 2000년 2월 29

일까지 하여야 한다.  

  ③제2항의 신청기간은 이를 연

장할 수 없다.

제8조(보상 등의 지 신청) 

  ① ( 행과 같음)

  ②-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---2004년 3월 31

일-------------.

  < 삭  제 >



